
신용정보활용체계 개정 내역 신구 대비표
(개정일자 : 2021.11.16.)

규정 항목 기존 규정(안) 개정 규정(안) 개정 사유

조문 명칭 신용정보활용체계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용정보활용체계 ▶「신용정보보호에 관한 법률」에 의거 
별도의 신용정보활용체계 수립
▶개인정보처리방침은 「개인정보보호법」
에 의거 별도 개정 운용

조문 내용 ▶「신용정보보호에 관한 법률」과 「개인
정보보호법」을 통합하여 신용정보활용체
계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제정 운용

▶ 기존 조문 내용은 「개인정보보호법」
에 기반한 개인정보처리방침에 흡수하여 
개정 적용
▶ 「신용정보보호에관한 법률」에 근거한 
신용정보활용체계는 전면 개정하여 운용
▶ 전면 개정 내용은 「신용정보보호에 
관한 법률」 제31조의 필수항목을 기준
으로 당사 운용 체계 표시
 

▶ 근거법의 구분에 따라 「신용정보활용
체계」와 「개인정보처리방침」 별도 운용 
필요

▶ 세부 전면 개정 내용은 별도 게시물 
참조


